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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교제하던 사람과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영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해당합니다. 즉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을 통해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받습니다. 촬영 
당시에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대상이 되므로 신고를 원할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채증 및 수사 
동행 지원을 활용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모르는 사람(또는 지인)으로부터 영상물 유포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부정적인 관심을 받아 괴롭습니다.

		� 촬영 또는 편집‧합성‧가공(딥페이크) 등에 의한 성적 영상물 원본 또는 게시 URL을 확보하였다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유포 모니터링과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모르는 사람(또는 지인)
으로부터 불쾌한 연락을 받거나 영상물을 삭제해줄테니 만나달라는 등의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대를 
차단하고 요구에 무대응합니다. 협박뿐만 아니라 피해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우선 상담을 통해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을 받고, 
신고를 원할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채증 및 수사동행 지원을 활용하여 경찰에 신고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2 제4항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클라우드 서버가 해킹되어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 이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해킹 및 협박 증거를 확보하여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상대방 요구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합니다. 영상물이 확보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채증 및 수사 동행 
지원도 가능하므로 상담을 신청하여 대응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영상물이 유포되었습니다. 불법 성인사이트에 유포되었는데 
그 영상 앞뒤로 제 SNS 일상 사진과 이름과 직장이 편집되어 같이 게시되어 있어요. 
피해영상물뿐만 아니라 제 개인정보가 삭제가 되나요?

		� 2025년 4월 17일 기준으로 개정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되어 피해영상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불법촬영물등이 유포되어 피해 입은 사람에게 신상정보(불법 
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에 대한 삭제도 지원합니다.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 온라인에서 친해진 사람과 서로 신체 노출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계속해서 신체 노출 영상물을 
요구합니다. 거절하였더니 SNS를 통해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 성적 영상물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합니다. 
상대방과 연락될 수 있는 SNS 계정을 차단하고 상대방의 요구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합니다. 또한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뿐만 아니라 채증 및 수사 동행 지원도 가능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부모님께 알리지 않아도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 몸캠 채팅을 했는데, 영상을 녹화했다며 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제 몸캠 채팅 영상을 받게 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몸캠 피싱 범죄입니다. 절대로 상대방이 권유하는 링크나 앱을 설치하거나 
클릭하지 마세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휴대폰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해킹 될 수 있습니다. 몸캠 피싱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해자로부터 유포 협박이 있더라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우선 상담을 통해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을 받고, 신고를 원할 경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채증 및 수사동행 지원을 활용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대처합니다.

I 	 주요 피해 상황과 대처 방법

자주 묻는 질문과 주요 상황을 통해 알아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위 사례 모두 ’피해 상담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가해자에게는 무대응으로 일관합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국번없이  1366으로 연락  

신속한 경찰 신고는 국번없이  182로 연락

상담 및 삭제지원 접수   국번 없이 1366  l  온라인 게시판   d4u.stop.or.kr    
수사기관 신고   국번없이 182  l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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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학교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처방법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바로 국번없이  1366으로 연락하세요.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전국의 여성긴급전화1366이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연계해드립니다.

	�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피해영상물이 유포되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하려면 ‘ 2  피해영상물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 피해영상물 원본을 확보하지 못하여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유포 불안 관련 상담을 진행합니다.

학교
학교에서는 피해 발생 인지 즉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Wee클래스,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습니다. 피해를 인지한 교사 등 학교 관계자가 디성센터에 피해 지원 및 
대응에 대하여 상담 가능합니다.(전화 또는 온라인 게시판) 

학생
학생은 피해 발생 시, 학교 담당 선생님 또는 Wee클래스 선생님에게 먼저 
알립니다. 학교는 Wee클래스를 통해 긴급 보호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 

하고, 학생에게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 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합니다. 	 
• �부모나 학교 등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바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
교원은 피해 발생 시, 학교 담당 교사 또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교육 
활동보호센터 등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상담·심리치료 등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이 
유포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락하여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 했을 때

유포 확인은 안되지만 
유포가 되었거나 
될까봐 불안할 때

유포가 되었을 때,  
확보해야 할 것들

1 	 (URL) 피해영상물이 게시된 유포 사이트의 주소

2 	 피해영상물 원본 

	�  1  또는 2 가 있어야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삭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또는 2 가 확보되었다면 지체없이, 중앙 디성센터에 상담(전화 또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피해영상물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피해영상물을 확보한 경우  가해자 수사 중 피해영상물이 발견되거나, 
이미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피해영상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스템 연동이 
되어있어 별도로 피해영상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삭제 지원 접수를 위해 필요한 것들  타인의 수사 증거가 될 수 있는 피해영상물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중앙 디성센터에서는 피해자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명이나 상세 주소는 가림 처리) 	  
•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으로 신분증 대체, 없을 경우 생활기록부, 병원 기록, 

주민등록등본 내역 등 이름과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접수자 접수서류

피해 학생 본인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으로 대체 가능), 지원 관련 동의서 등 

가족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본인의 개인정보관련동의서 등
* 피해자 연령(만14세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함

가족 외 지정대리인 피해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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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피해 접수 및 처리 절차

	� 학교 측에 신고 접수하고 싶지 않은 피해 학생 및 교원의 경우 중앙 또는 지역 디성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가해자 수사

포렌식, 영상물 확보

외부기관 연계

수사·법률·의료지원

Wee클래스, Wee센터

학교 내 심리상담
긴급 보호 

수사기관

신고 접수

교육활동보호센터

심리상담, 복귀 지원

학교안전공제회

상해 치료, 
소송 비용 등 지원

중앙 디성센터

365일 긴급상담 
모니터링·삭제 지원

지역 디성센터

맞춤형 통합지원

피해 발생

지
원
필
요 
시

직접

직접

의
무
신
고

학교·교육청

초기대응 
피해자 보호

학생

학교 도움 요청 시

연계 필요 시

시스템 연동

국번 없이   1366
온라인 게시판   d4u.stop.or.kr

교원 필요시

학생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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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접수 및 처리 절차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역 디성센터에서는 피해자 대상 1:1 맞춤형 지원(심리상담, 수사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국번 없이
 1366

온라인 게시판
 d4u.stop.or.kr

연계 필요시

연계 필요시

상담 및 접수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필요 지원 사항 파악 

피해자 집중 상담

삭제 필요시

365일 긴급상담,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중앙 디성센터

맞춤형 통합지원

지역 디성센터

상담·수사·의료·법률 지원

피해자 통합지원

III 	 군대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처 방법

	�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피해영상물이 유포되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하려면 ‘ 2  피해영상물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 피해영상물 원본을 확보하지 못하여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유포 불안 관련 상담을 진행합니다.

유포 확인은 안되지만 
유포가 되었거나 
될까봐 불안할 때

본인
군대 내 피해 발생 시, 「군대 내 접수 및 처리 절차」(p.11~12)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인 경우로 

구분·처리됩니다.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접수합니다. 

성고충전문상담관
피해 상담 접수 시, 피해자에게 필요한 대처 방법과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삭제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피해가  
발생 했을 때

1 	 (URL) 피해영상물이 게시된 유포 사이트의 주소

2 	 피해영상물 원본 

	�  1  또는 2 가 있어야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삭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또는 2 가 확보되었다면 지체없이, 중앙 디성센터에 상담(전화 또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피해영상물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민간 수사기관에서 피해영상물을 확보한 경우  가해자 수사 중 피해영상물이 발견 
되거나, 이미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피해영상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스템  
연동이 되어있어 별도로 피해영상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삭제 지원 접수를 위해 필요한 것들  타인의 수사 증거가 될 수 있는 피해영상물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중앙 디성센터에서는 피해자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신분증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가림 처리)  

유포가 되었을 때,  
확보해야 할 것들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바로 국번없이  1366으로 연락하세요.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전국의 여성긴급전화1366이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연계해드립니다.

직접

직통  02-735-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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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접수 및 처리 절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건대응팀 국방조사본부(사이버과학수사대)  l  각 군 사이버범죄수사대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육군	 042-550-1365	 해군	 042-553-1365 
공군	 042-552-1365	 해병대	 031-8012-1365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국번없이 1366

피해자 직접 상담 시   국번없이 1366  l  온라인 게시판 d4u.stop.or.kr
성고충전문상담관 연계 시   직통 02-735-8994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본인 여부 확인

피해자 확정

필요 지원 사항 파악 

피해자 집중 상담

피해 
상담

신고·
제보

직접
피해 발생

상담·의료·법률 지원

피해자 통합지원

 365일 긴급상담,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중앙 디성센터

맞춤형 통합지원

지역 디성센터

직통 
 02-735-8994

직통 
 02-735-8994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 안내 

민간 경찰 신고 안내 및 센터 연계

연계 및 안내

상담 및 접수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접수, 사실 확인, 범죄 식별

사건대응팀

국번 없이   1366

온라인 게시판
 d4u.stop.or.kr

연계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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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통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단계별 절차와 방법

  피해지원 서비스 체계도  

	�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해 디성센터는 원스톱(one-stop)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란?  

	�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피해 유형에는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딥페이크 등 합성·편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등 
관련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 등이 있습니다.

  피해 발생 직후 해야할 것은?  

	�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바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국번없이 1366)로 연락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365일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요청까지 원스톱
(one-stop)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상황을 직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영상물 등 최소한의 정보와 증거가 제공되어야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모든 상담 및 접수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또한 모든 지원이 피해자 동의 후에 이루어지고 서비스 연계도 진행됩니다.

	� 유포 발생 여부 확인 후 증거 확보 필요
	 1 	 유포 발생 시 : 영상물 원본 또는 URL 확보 후 삭제지원 진행 가능	  
	 2 	 유포 미발생 시 : 영상물 원본으로 유포 여부 모니터링 진행 가능	  
	 3 	 증거 미확보 시: 경찰 신고 후,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 필요

	� 경찰 신고  신고 시 제출한 증거는 경찰과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 중앙 디성센터로 연계되므로 삭제 지원을 요청 시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경찰 미신고  신고 없이 상담 및 삭제지원만 받고 싶은 경우도 센터 이용 가능

피해 상담

신고

긴급 대응

초기 상담 및 접수

피해영상물 확보

경찰 신고 여부 확인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유포영상물 삭제

채증 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수사·법률 지원

의료·회복 지원

경제 지원

수사기관 신고 접수 가해자 수사

영상물 
연계

피해 인지

긴급 대응 초기 상담 및 접수 피해영상물 확보 경찰 신고 여부 확인

	�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고 연락한 경우, 중앙 디성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긴급 
대응을 진행합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피해 접수, 영상물 확보, 수사기관 신고 여부 
확인 등이 진행됩니다. 

긴급 대응

	� 초기 상담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 현재 피해 상황이 지속되는지, 협박 등 피해는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유포 또는 재유포 불안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접수는 피해자 본인, 피해자 부모, 피해자가 위임한 대리인의 경우 가능합니다.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국번없이 1366  l  직통 02-735-8994  l  온라인 게시판 d4u.stop.or.kr

초기 상담 및 
접수

	� 영상물 ‘원본’이나 ‘URL’이 있어야 3년간* 삭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간 연장 가능

	� 최초 영상물을 접수한 경우, 유포되는 추가 URL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포가 되지 않았어도 영상물 ‘원본’이 있으면 온라인공간에서의 유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합니다. 

	� 증거 미확보 시, 경찰 신고 후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물 확보

	�� 신고 의사가 없을 때  신고 없이도 삭제지원 또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고 의사가 있을 때  신고는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해야 하며, 요청할 
경우 가까운 상담소 연계 서비스를 통해 수사 동행(경찰서 방문 시, 동행 서비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디성센터에서는 ‘채증 지원’도 
가능합니다.

	� 이미 신고한 경우  경찰에 제출한 영상물은 시스템 연동으로 중앙 디성센터에 
연계되므로, 별도로 중앙 디성센터에 제출하지 않아도 삭제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 
신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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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상담을 통한 영상물 확보 및 접수 등의 긴급대응과 삭제지원이 진행될 때,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이 제공됩니다. 피해자의 욕구(Needs)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삭제 지원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후 결과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긴급 삭제는 총 3개월간 진행되고 이후에는 1년 단위로 3회에 걸쳐 결과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5년 5월 1일에 접수했다면 다음달 10일부터 3개월간(6/10, 7/10, 8/10) 긴급 지원 
결과보고서 발행, 이후 3년간 (26/6/10, 27/6/10, 28/6/10) 연간 결과보고서가 발행됩니다. 

결과 보고서 발송

	 �경제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통한 피해 회복을 위한 긴급 생계비,  
학자금, 주거 이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유포영상물 삭제 채증 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수사·법률 지원 의료·회복 지원 경제 지원

	� 수사 지원  신고 시, 피해자와 동행하여 경찰서에 방문합니다. 고소 단계에서는 
고소장 작성 또는 피해자 진술 시 동행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법」 제11조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법률 지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무료 변호사 선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및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을 통해서 법원 동행, 법정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의료상담 및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치유 회복 프로그램: 개별 심리상담부터 집단상담, 가족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일상적 상담과 구분되는 전문 프로그램

	� 중앙 디성센터의 초기 상담 또는 경찰 신고를 통해 영상물이 확보된 경우 삭제 
지원을 시작합니다.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유포된 영상물 삭제, 필요에 
따라 채증 지원이 진행됩니다. 

삭제 지원

	� 공개된 온라인상에서 영상물 유포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 모니터링 중 유포영상물이 발견되면 ‘유포영상물 삭제 지원’ 단계를 수행합니다. 

	� 유포가 된 경우 삭제 지원 결과보고서가 발행*되고, 유포가 없으면 결과보고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 결과보고서 발행 시, 초기 등록한 이메일로 발행 안내.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열람 가능

유포 모니터링

	� 영상물이 유포된 경우 단계별 삭제지원을 진행합니다. 

	� 국내  국내 플랫폼‧인터넷 사업자가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통한 삭제 및 접속차단 요청을 합니다. 

	� 국외  국외 인터넷 사업자가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국제 공조*를 통해 삭제 지원을  
시도합니다. 

	 * 해당 사업자에게 불법성 증명 공문 발송, 국가별 삭제권한을 가진 기관에 삭제 요청  

	�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경우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선(先)삭제 지원을 합니다. 

1   국내 플랫폼·인터넷 사업자 대상 삭제 요청 
2   불응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시정 요구 
3   중앙 디성센터가 확보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이용한 국제 공조
4   지속 불응하는 사이트 대상 ‘사이트 수사 의뢰’를 통한 경찰청 수사 요청 

유포영상물 삭제

	� 경찰 신고·고소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위해 비동의 유포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경우, 중앙 디성센터는 유포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채증 활동을 통해 수사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채증 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수사·법률 지원

의료·회복 지원

경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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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 서비스 흐름도

Ⅴ 	 공통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서비스

	� 경찰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영상물이 확보되었다면 중앙 디성센터에 별도로 제공할 필요 없음  
경찰 신고는 필수가 아님. 신고 없이 중앙 디성센터에 접수하여 피해 상담 및 삭제 지원 가능

지역 디성센터

수사기관

경찰서, ECRM

고소장 작성 

고소 결정 시

 수사 개시

가해자 조사, 포렌식
영상물 확보

중앙 디성센터

365일 상담 및 접수

영상물 확보

원본, URL

유포 모니터링

3년

피해자

피
해
상
담

경
찰
신
고

영상물 연계

수사 지원
수사 동행, 고소장 작성

상담 지원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속 상담

의료·회복지원
병원 진료, 일상 회복

법률 지원
법률상담, 소송구조

경제 지원
치료비, 긴급 생계비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대상

삭제 요청 불응 시
방심위 차단요청 

국제 공조
불법성 증명 공문 발송, 
국가별 유관기관 협력

경찰청 사이트 
수사 의뢰

단계별 삭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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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성센터에 접수가 되면 신고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A 		� 디성센터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해자지원기관이라서 신고는 꼭 수사기관(경찰서)에 해주셔야 합니다. 

Q 	 경찰 신고없이 상담이나 지원만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피해 발생 직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디성센터로 연락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신고 시에 영상물을 제출하였다면 중앙 디성센터에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 네. 경찰 시스템과 디성센터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서 중앙 디성센터에 영상물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를 하지 않고 중앙 디성센터로 상담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영상물(원본 또는 URL)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Q 	� 중앙 디성센터에 상담 신청 접수를 할 때, 
개인 정보와 영상물을 제공하게 되는데 유출의 위험은 없나요?

A 		� 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개인정보와 영상물에 대한 유출 등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Q 	 딥페이크 같은 합성편집물은 무엇이 원본인가요?

A 		� 원래 본인의 옷 입은 사진과 알몸 사진이 합성되었다고 하면 그 두 개를 합친 결과물이 원본입니다. 

Q 	 영상물이 불법 사이트에 유포되었는데 본인에게 원본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그럴 경우, URL만 주셔도 중앙 디성센터에서 원본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포가 지속될 경우, 추가로 URL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확보한 원본으로 여러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입니다.

Q 	� 아직 유포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유포 모니터링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A 		� 처음 접수일 기준으로 3년간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이 진행됩니다.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영상물이 유포되어 삭제 지원 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기준이 동일합니다.  

VI 	 접수 및 지원 절차 관련 자주하는 질문통합지원 서비스 및 제공기관

삭제지원
• 영상물 확보 및 단계별 삭제지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국번없이    1366  l  직통    02-735-8994
온라인 게시판    d4u.stop.or.kr

• 영상물 심의 후 접속 차단
•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 등 시정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번- 3번 디지털성범죄 민원 

수사
• 신고는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 요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국번없이    182  l    ecrm.police.go.kr

상담지원
•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 심리 검사, 가족 상담 등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수사지원*
• 경찰서 방문 동행
• 조사 관계 참여 등 신뢰 동석 
• 피해진술 반복 최소화 위한 진술 녹화 지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지원*
• 무료 국선 변호사 선정 요청
• 법률 상담 및 소송구조 등 무료 법률서비스

수사기관 사건 접수 후 신청서 제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한국여성변호사회	   02-595-2097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의료·회복 지원*
• 병원 정신과 진료 
•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제 지원
• 치료비, 긴급생계비, 학자금 등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우려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주거 이전비 지원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주거지원*
• 임시 주거시설 필요시 긴급 피난처 이용
 

여성긴급전화1366    1366

기타
• �영상물과 주민등록번호 동반 유포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주민등록변경위원회
각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수사·법률·의료·회복·주거 지원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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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담 접수 주소

1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d4u.stop.or.kr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2 서울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815-0382
  8150382.or.kr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3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1-802-2081
  digital.egen.or.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45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4 인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2-517-5170
  onestop5170.kr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5 경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44-9112
  majubom.kr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34

6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3-215-6487
  dwhotline.or.kr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41 동영빌딩

7 광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2-672-1582
  gjywcafc.or.kr/ko/counsel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46번길 1

8 대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2-255-0078
  djywca.or.kr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28

9 울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2-252-8247
  usfemi.or.kr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길59

10 세종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4-866-1366
  sejongsds.or.kr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16(종촌동)  
종촌종합복지센터

11 강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3-765-1366
  wjdsvc.com

강원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  
원주시사회복지센터

12 충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3-267-3006
  i-web.kr/cjwomen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  
536번길 4 

13 충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1-1366
  chungnam1366.or.kr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586, 행복타워 

14 전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717-1366
  svpcc.net/html/digital.html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난전들로 245-34 

15 전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1-283-4510
  mokpowomen.or.kr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83번길 5

16 경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284-0404
  phwomen.org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 10번길 6-2

17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244-9009
  blog.naver.com/sangdamso84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 56 가고파오피스텔

18 제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4-744-8994
  woman3040.or.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11길 3

대표 상담전화

  1366

1   중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   서울

3   부산

부산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17   경남

(사)경남여성회 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18   제주

(사)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9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6   대구

(사)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11   강원

12   충북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4   인천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10   세종

종촌 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13   충남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5   경기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7   광주

광주YWCA
통합상담지원센터

15   전남

(사)행복누리-목포여성상담센터

8   대전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14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16   경북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VII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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